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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세입(수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과태료(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과태료 7,811 6,762 - 8,031 - 1,269 18.8

1. 법적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과태료) 등 25개 법률

2. 세입 개요

◦ 과태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증선위)가 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위반에 따른  질서벌의

성격을 갖는 금전적 제재임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6,771 5,388 7,811 1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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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과징금(56-56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과징금 40,034 21,261 - 30,443 - 9,182 43.2

1.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8개 법률

2. 세입 개요

◦ 과징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에 대하여 금융위(증선위)가 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갖는 

금전적 제재임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1,914 3,653 40,034 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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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가산금(58-58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가산금 46 110 - 60 - △50 △45.5

1. 법적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34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세입 개요

◦ 가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부과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29 153 4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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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52,951 452 - 217 - △235 △52.0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2. 세입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체료, 반환금, 국고보조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26 286 52,95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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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핀테크 지원 사업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01

명칭 금융정책 핀테크 지원 사업 핀테크 지원 사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핀테크 지원 사업 - - - 7,895 - 7,895 순증

4. 사업목적

○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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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2019년 4월 1일 시행예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8.12.31, 공포) 제26조에서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8.12.31, 공포)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

의 운영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는 국유 공유재산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22번-]

①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과 금융간 융합을 촉진하는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 핀테크 관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유통여건 마련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사업 수혜자 : 핀테크 기업,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0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

7. 사업 집행절차

금융위원회
위탁기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수혜대상

(핀테크 기업)-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 위탁기관 관리·감독 등

- 지원대상 선정

- 서비스 제공 및 집행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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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ㅇ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지면 광고, 사업 공고 및 접수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선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 비용 적정성 평가 → 예산신청 및 

지급 → 비용점검 및 사후관리

 핀테크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초기기업(멘토링·사무공간 제공)

- 멘토링 : 전담 멘토pool 구축, 멘토링 수요조사 및 매칭 → 멘토링 프로그램 

일정 수립 → 멘토링 프로그램 실행 → 성과 점검 및 네트워킹 데이 진행

- 사무공간 제공 : 센터 공간 재구성 → 입주 희망기업 모집공고 → 대상 기업 

선정 → 단계별 입주

ㅇ 중기기업(교육 프로그램)

- 실무교육프로그램 상세 계획수립, 교육프로그램 강사 강의실 등 확정 →

교육 상담 대상자 모집(3월, 4월, 5월, 6월, 9월, 11월) → 교육 상담 진행

ㅇ 성장기업(해외진출컨설팅)

- 국내외 전문컨설팅 법인 선정 및 평가 → 국내외 전문컨설팅 수요 접수 및 

평가 →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진행 → 컨설팅 비용 적정성 평가 및 진행 

→ 선정기업 사후관리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

ㅇ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 입찰 및 전문대행사 선정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기본

계획 수립 →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홍보 및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및 서류

평가 → 박람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평가 진행 → 결과 보고서 작성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ㅇ 해외 금융당국과의 핀테크 MoU 등 협력관계 구축 및 국제 동향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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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자금세탁방지추진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3

명칭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 자금세탁방지추진 자금세탁방지추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자금세탁방지추진 546 538 - 969 - 431 80.1

4. 사업목적

○ 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 · 국제기구 활동 등의 국제협력과 CTR*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효과적 추진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고액현금거래 보고)

○ FATF*의 우리나라에 대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국제기준 상호

평가에 적극 대응 및 타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자 제공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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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② 추진경위 

- ’01.09 : 자금세탁방지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정보법」공포

- ’01.11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 ’02.06 : Egmont Group(FIU 협의체) 정회원 가입

- ’05.01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고객확인제도 및 고객현금거래보고 제도 도입)

- ’08.05 : 제16회 에그몽 총회 개최(서울)

- ’08.12 :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개정(금융거래보고 대상에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추가, 카지노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09.10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 ’10.12 :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개정(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인하 등)

- ‘11.02 :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추진 실적에 관한 FATF 보고

- ’13.08 : 「특정금융정보법」개정(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폐지, 고액현금거래

보고 정보 당사자 통보 등)

- ‘13.11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정보분석심의회 구성 운영 등)

- ’15.12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실제소유자 확인에 관한 사항 등)

- ‘15.06 ~ ‘16.06 : 제27기 FATF 의장국 수행

- ’16.04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 ’18.02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정보분석원

○ 사업 수혜자 : FATF APG Egmont Group 회원국 등

7. 사업 집행절차 

○ (국제부담금) 각 국의 GDP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국제기구에서 분담금 산정

→ Invoice에 지정된 해외계좌로 송금

- 10 -

사   업   명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지원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304

명칭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 자금세탁방지추진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FATF

교육연구기구 
운영 지원

2,256 2,256 - 2,256 - - -

4. 사업목적

○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 및 영향력 확대

* TREIN : 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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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지원근거

- 제26기 제3차 FATF 총회(’15.6월)에서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유치 확정 

- 제27기 제1차 FATF 총회(’15.10월)에서 교육연구기구를 위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for FATF TREIN)”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

② 추진경위

- ‘14.02 : FATF 총회에서 제27기(‘15.7.～‘16.6.) FATF 의장국 수임 확정

- ’15.06 : FATF 총회에서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유치 확정

- '16.06 : FATF 총회에서 FATF 교육연구기구(TREIN) 설립을 위한 MOU 승인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정보분석원

○ 사업 수혜자 : FATF 회원국 

7. 사업 집행절차 

○ FATF TREIN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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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FIU 전산망 구축 운영(정보화)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2 501

명칭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선진화 FIU전산망구축운영 FIU 전산망 구축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FIU 전산망 구축 
운영(정보화)

4,445 6,488 - 13,318 - 6,830 105.3

4. 사업목적

○ 특정금융정보법(法§3 및 令§5②)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보호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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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보고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

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0.04월 FIU구축기획단을 설치(총리훈령 401호)

- '01.11월 금융정보분석원 출범 및「FIU정보시스템」가동

- ‘04.11월 혐의거래 온라인 접수시스템 가동

- ‘05.12월 고액현금거래 접수 분석시스템 가동

- ‘10.12월 업무/인터넷망 네트워크 분리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정보분석원

○ 사업 수혜자 : 관계기관, 금융권 종사자

7. 사업 집행절차 

○ 위탁운영 유지보수 업무

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 → ② 제안요청서 작성 → ③ 조달청 공고 →

④ 사업자 선정(기술평가) → ⑤ 계약체결 → ⑥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

⑦ 검수 → ⑧ 매월 기성금 집행

○ 정보시스템 개발

① 사업계획서 작성/승인 → ② 제안요청서 작성 → ③ 조달청 공고 →

④ 사업자 선정(기술평가) → ⑤ 계약체결 → ⑥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

⑦ 사용자 검증 테스트 실시 → ⑧ 감리실시 → ⑨ 시스템 가동 → ⑩ 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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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010 014

명칭 일반 지방행정 재정 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1

명칭 금융산업글로벌화 금융관련국제협력
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1,016 1,229 - 1,310 - 81 6.6

4. 사업목적

ㅇ (금융관련국제협력) FSB 등 국제금융기구 활동에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 감독 공조체제 강화 및 국제금융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 금융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 금융협상 지속 추진

ㅇ (금융중심지추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

ㅇ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

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경영환경 개선 등에 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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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금융및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건전성감독에관한양자간협상, 다자간협상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금융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금융의 개방·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4. 금융서비스의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25. 외국 금융당국·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29. 금융중심지지원센터등금융중심지정책지원기관및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설립·운영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조정

31.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둔다.

1.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3. 국내금융기관및외국금융기관의국내에서의금융업영위와관련된경영환경개선에관한사항의처리

④금융위원회는예산의범위에서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ㅇ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합동위원회의 국내개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합동위원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원활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 운영 및 국내 업계의 활용전략 마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위원회 직제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ㅇ 금융관련 국제협력

- 다양한 국제금융기구 참여 및 의견 제기를 통해 국제기준 제정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금융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체계(New

Framework for Global Financial Regulation)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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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지원 및 경쟁력 제고 

ㅇ 금융중심지 추진

-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대통령 주재 제32회 국정과제회의, ‘03.12.11)

- 동북아 금융허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심의관 및 2과

신설(05.4.15)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로 이체(‘08.2.28, 정부조직법 개편)

- 금융허브정책의 기본법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07.11월)

및 동법 시행령 제정 (’08.3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관련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 ('08.4월)

- 제1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08~'10) 수립 ('08.9월)

-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09.1월)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확정 및 관보 고시(‘10.1월)

- 제2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1~'13) 수립 ('11.9월)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중심지 

입주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근거를 마련(‘12.7월)

- 제3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4~’16) 수립(‘14.9월)

- 제4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7~’19) 수립(‘17.10월)

ㅇ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07.11월) 및 동법 시행령 제정 (’08.3월)

- 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08.9월)r

-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 ('09.5월)

ㅇ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합동위원회의 국내개최

- 호주가 아시아 지역에서 단일 펀드시장을 창설하자는 의미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논의를 최초로 제안 ('10.9월)

-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 논의를 공식화하는 

공동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체결 ('13.9월)

- APEC에서 펀드 패스포트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양해서(SoU, Statement of

Understanding)에 서명 ('15.9월)

- 양해각서(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서명 ('1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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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감독기구 활동 

ㅇ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보험감독자회의(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우리나라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금융감독기구 회의일정에 따라 의제 검토 등 

글로벌 금융규범 형성에 우리나라 입장 반영

□ 외국금융당국과 금융협력 강화

ㅇ 외국감독당국과의 MOU체결 및 고위급 연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등 공조체제 구축

□ FTA금융협상

ㅇ 양자 및 다자간 금융분야 협상을 주도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신흥국 진출 

기반 마련 및 성장동력 확보

□ 금융중심지추진 및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관련 정책 및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총괄

ㅇ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계 금융회사 지원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실무기능 담당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합동위원회의 국내개최

ㅇ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합동위원회 및 컨퍼런스 개최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 

논의 및 국내 업계의 활용전략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융감독원)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정률보조(100%)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중심지지원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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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304

명칭 금융산업글로벌화
금융관련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정액보조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1,000 1,000 - 1,000 - - -

4. 사업목적

- 부산 지역의 해양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수준 높은 금융교육 

역량을 갖춘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② 추진경위 :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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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부산시․선정대학간 업무협약 체결→선정대학의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른 예산 배정→‘18.9월 과정 개설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사업규모 : 4년간 국고 40억원, 부산광역시비 40억원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부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사업 수혜자 : 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부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정액 보조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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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의 날 행사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1

명칭 금융의 날 행사 금융의 날 행사 금융의 날 행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의 날 행사 77 77 - 80 - 3 3.9

4. 사업목적

- 기존 ‘저축의 날’(‘64년~)을 ‘금융의 날’(‘16년~)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 저축부문과 

서민금융 유공자 포상과 함께 금융혁신 등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

으로써 금융부문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금융인의 자긍심을 고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제1항 별표 제41호

② 추진경위 

- 1964년부터 저축추진중앙위원회에서 ‘저축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여 운영(‘64~’97)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해산에 따라 1998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동 기념행사를 운영(‘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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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의 날 행사준비 협조요청(각 금융협회 등)

→ 경제‧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포상후보자 공적심사

→ 포상 훈격별 후보자 선정 및 공적사실 확인조사

→ 행안부와 포상규모 협의

→ 포상대상자 확정

→ 금융의 날 기념일 행사(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

- ‘08년부터 한국은행이 저축의 날 행사를 주관할 법적 근거가 없음 등을 이유로 

주관부처인 금융위에서 직접수행(’08~현재)

- ‘16.3.2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기존 ’저축의 날‘이

’금융의 날‘로 확대 개편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없음

- 사업기간 : (‘08. ~ ’15.) 저축의 날 행사 → (‘16. ~ 계속) 금융의 날 행사

- 사업규모 : 포상개수 약 200개(예상), 행사 참석자 약 500명(예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저축 서민금융 금융혁신 추진 유공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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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881

명칭 저축장려 저축장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출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농어가목돈마련저

축장려기금 출연
41,542 41,467 - 35,395 - △6,072 △14.6

4. 사업목적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장려금지급을 위한 재원 조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7조 

② 추진경위 

- 1985. 12.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공표

- 1986. 1. 1.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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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사업규모 : 저축장려금 81,379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하여 가입한 농어민들에 대한 

저축장려기금 지급(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은행 

간에는 매월 15일 장려기금 정산)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농어민·임업인, 저소득농어민·임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 정부와 한국은행 1/2씩 출연

7. 사업 집행절차

① 지출한도 
   배정신청

③ 예상장려금
   지급 및 정산
   (매월)

금융위원회 ←
→ 한국은행 →

←
농․수협, 산림 
조합 중앙회

 ② 지출한도
    배정

⑤ 저축장려금
지급(수시) ↓

④ 저축장려금
지급

(매월, 수시)
저축만기
해지자 등   ← 저축기관

(단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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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소비자보호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1

명칭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소비자보호 86 139 - 132 - △7 △5.0

4. 사업목적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제도의 기획 및 총괄”,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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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진경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강화

* 국무회의 의결(17.5.2) 및 국회 제출(17.5.16)

- 금융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파악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 구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2011~ 계속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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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혁신단

010 014

명칭 일반 지방행정 재정 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4

명칭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및 국제

협력 강화

- - - 100 - 100 순증

4. 사업목적

ㅇ 확립된 국제규범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의 국내 도입ㆍ안착을 통해 그룹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 국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신규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심층연구, 교육 등을 통한 기반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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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ㅇ 추진경위

- ‘99년 Joint Forum, ’02년 EU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지침(FICOD) 등 국제규범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도 ‘05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 시작

- '17.8월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24]-4)

- '17.12월 ‘금융그룹 감독혁신단’ 출범

- '18.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 발표

- '18.4월 모범규준 초안 발표

- ‘18.7월 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 실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7. 사업 집행절차

금융그룹 통합감독 기반조성 및 발전

통합감독 관련 

정보 및 지식 향상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반영

통합감독 담당자 

전문성 향상

제도 발전 방안 및 

해외 사례 등 연구

유관기관 및 업계 

의견 청취
금융기관 관계자 교육

- 28 -

사   업   명

산업은행 출자(혁신모험펀드)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14 309

명칭 산업금융지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 100,000 170,000 100,000 - ▵70,000 ▵41.2

4. 사업목적

-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예산 1,000억원을 산업은행에 출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사항 없음 

② 추진경위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2, 관계부처 합동)에서 발표한 혁신

모험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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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8 ~ ’20년 

- 사업규모 : `20년까지 5,000억원 출자

- 사업시행방법 : 산업은행 출자

- 사업시행주체 : 산업은행 

- 사업 수혜자 :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

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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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산업은행 출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14 311

명칭 산업금융지원 산업은행 출자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산업은행 출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 - - 400,000 - 400,000 순증

4. 사업목적

- 고용 효과 창출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은행에 정부 예산 출자를 

통해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 등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사항 없음

② 추진경위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GM, STX조선해양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결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 (1년)

- 사업규모 : ’19년 4,000억원 출자

- 사업시행방법 : 산업은행 출자

- 사업시행주체 : 산업은행

- 사업 수혜자 : 경영정상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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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010 014

명칭 일반 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32 301

명칭 주택금융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한국주택금융공사출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 90,000 - 90,000 - - -

4. 사업목적

- 저리의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비용 절감 및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 공급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② 추진경위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유동화

증권 발행을 확대하여 시중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

- 32 -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11.6.29) 은행권 주담대의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16년 30% 수준까지 상향 유도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14.2.27) 은행권 주담대의 연도별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조정하고, '17년말까지 40% 수준까지 추가 확대토록 신규목표 설정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15.3.24) 기존 변동금리·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15.7.22) 분할상환은 최종목표를 상향(40 → 45%)하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

* (가계부채 관리방향, ’16.8.25) 여신 관행 선진화에 따라 구조개선 목표 상향(주) 조정

        (주)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 : (16) 40/37.5 → 45/40 (17) 45/40 → 50/42.5

* (가계부채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17.2.21)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을 

위해 구조개선 목표 상향(주) 조정

        (주)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 : (17) 45/40 → 50/42.5 → 55/45

* (가계부채 위험요인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18.4.16,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가계

부채 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해 업권별 고정금리 구조개선 목표비중 상향(주) 조정

        (주)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 : (17) 55/45 → (18) 55/47.5

구  분 ’10년말 '17년말
연도별 목표치 및 조정

'16년말 '17년말∼ '18년∼
분할상환 6.4% 49.8% 45% 55% 55%
고정금리 0.5% 44.5% 40% 45% 45% → 47.5%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계속

- 사업규모 : ‘18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규모 90,00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사업 수혜자 :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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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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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본부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010 014

명칭 일반 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1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본부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18,381 19,369 - 22,448 - 3,079 15.8

4. 사업목적

- 금융위원회 본부 직제상 정원 및 별도정원 등에 대한 필요한 보수와 연가보상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 추진경위 : 공무원 보수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 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에서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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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FIU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1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소속기관 인건비 FIU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FIU 인건비
(총액인건비 대상)

3,492 4,375 - 4,778 - 403 9.2

4. 사업목적 : 금융정보분석원 직제상 정원 및 별도정원 등에 대한 필요한 보수와 

연가보상비 등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원 설치』

- 추진경위 : 공무원 보수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 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정보분석원

7. 사업 집행절차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에서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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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획조정관실 기본
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807 2,068 - 2,459 - 391 18.9

4. 사업목적

- 기관운영을 위한 비공무원 상용임금, 기획조정관실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등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성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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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대변인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 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2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대변인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대변인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5 11 - 10 - △1 △9.1

4. 사업목적

- 대변인실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성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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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3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기본경비
금융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정책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86 92 - 85 - △7 △7.6

4. 사업목적

- 금융정책국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성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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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36 자본시장조사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6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지원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4 16 - 16 - △1 △6.3

4. 사업목적

-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성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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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7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 - 81 - 81 순증

4. 사업목적

- 금융소비자국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성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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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8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 - 77 - 77 순증

4. 사업목적

- 금융산업국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성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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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혁신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9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 - - 9 - 9 순증

4. 사업목적

-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등 인건비성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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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212 2,280 - 2,113 - △167 △7.3

4. 사업목적

- 기획조정관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非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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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대변인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대변인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 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2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대변인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대변인실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68 263 - 246 - △17 △6.5

4. 사업목적

- 대변인실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非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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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3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정책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7111-253)

534 573 - 557 - △16 △2.8

4. 사업목적
- 금융정책국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非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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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36 자본시장조사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 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6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지원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135 134 - 125 - △9 △6.7

4. 사업목적

- 자본시장조사단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非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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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7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소비자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 - - 410 - 410 순증

4. 사업목적

- 금융소비자국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非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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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8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산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 - - 296 - 296 순증

4. 사업목적
- 금융산업국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非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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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혁신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9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본부 기본경비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 - - 81 - 81 순증

4. 사업목적
-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非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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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2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소속기관 기본경비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정보분석원 기본
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50 512 - 541 - 29 5.7

4. 사업목적

- 금융정보분석원 운영에 필요한 상용임금,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 인건비성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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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2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소속기관 기본경비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정보분석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

469 425 - 396 - △29 △6.8

4. 사업목적

- 금융정보분석원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

- 추진경위 : 非인건비성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지출되는 계속사업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후 사업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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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501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행정정보화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위 정보시스템 
운영

496 544 - 594 - 50 9.2

4. 사업목적

  ㅇ 정보시스템 개선·보완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

   - 정보시스템의 품질개선 활동을 통한 금융위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

    -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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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추진경위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자체 정보화사업으로‘08년도부터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 ∼ 현재

- 사업규모 : 5억/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금융위원회 및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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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01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지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 개발

79 79 - 100 - 21 26.6

4. 사업목적 : 조직비전 공유를 위한 다양한 창의 실용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창의역량을 개발하고 조직의 행정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부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 사업
(행안부 ‘05년도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

- 추진경위 : 2003년부터 정부혁신 추진/ 2005년부터 혁신과제 추진 예산 반영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수혜자 : 금융위원회 전 직원

7. 사업 집행절차 : 각 세 사업별 의견수렴 → 시행계획 수립 → 집행 → 예산지출



- 55 -

사   업   명

정책연구개발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02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지원 정책연구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정책연구개발 542 554 - 591 - 37 6.7

4. 사업목적

-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집행을 위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

-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용역 수행을 통하여 정책수립․집행의 객관성을 도모

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② 추진경위 

-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을 정립하여 

금융 관련 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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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 수요조사 → 국별 연구용역 예산 배정 → 정책연구용역 중복성 검토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개최 → 정책연구용역 수행 →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금융정책과제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8~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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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금융정책알리기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대변인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 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03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지원 금융정책알리기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금융정책알리기 316 336 - 642 - 306 91.1

4. 사업목적

-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채널 홍보를 실시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 

-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 관점에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금융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사업 추진 필요

- 정책수요자별 특성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메시지 생산 및 최적화된 홍보 전략 활용

- 58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② 추진경위 

-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 관점에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금융정책 및 국정과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사고 방지대책과 서민금융 제도 안내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매체협력 홍보를 시스템화하여 국정과제 관련 광고

영상물 등의 One Source - Multi Use 협업 홍보 활성화 협의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사업비 397 401 685 685 345 336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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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집행절차

□ 동영상·인포그래픽·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① 정책 및 법안 선정 → ② 홍보방향 및 범위 설정 → ③ 업체선정 → ④ 시안 

작업(자료수집 및 아이디어 도출) → ⑤ 제작 → ⑥ 수정 작업 완료 후 배포

□ 홈페이지 사업

① 국․영문 홈페이지 개선사항, 개인정보보호, 정책정보시스템구축 등 조사

→ ②추진계획 작성 →③업체선정 →④사업추진  →⑤검사․검수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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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36 자본시장조사단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 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06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지원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정보화)
665 216 - 98 - △118 △54.6

4. 사업목적

- ’13.4.18. 발표한「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직속 부서로

「자본시장조사단」을 ’13.9.17일부터 신설·운영함으로써 주가조작 등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2

- 추진경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4년～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자본시장 투자자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 → 금융위원회 예산 배정 →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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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지방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5 309

명칭 금융행정효율화 금융행정지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 - - 120 - 120 순증

4. 사업목적

-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② 추진경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1.1일 시행)에 따라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위원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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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19～ 계속

- 사업규모 :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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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010 014

명칭 일반 지방행정 재정 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400 8411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기금간전출(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으로 전출

1,800,000 2,100,000 - 2,100,000 - - -

4. 사업목적

ㅇ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자금(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03～’06년에 걸쳐 국채로 전환하여 우선 상환하고,

- 동 국채는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2조원(‘02년 현재가치 기준)을 출연 받아 

2027년까지 상환

ㅇ 외환위기 이후 지원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02년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 및 국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 64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조(예산에의 반영 등)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한다.

② 추진경위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정부가 부담해야할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02.12.26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을 제정

- ’03.1월부터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설치되고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5년간(2003년 ～ 2027년)

- 사업규모 : 49조원(원금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금융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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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중소기업은행 출자(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110 111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금융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15 304

명칭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중소기업은행 출자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A) 2019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중소기업은행 출자 
(소상공인 및 혁신
성장 지원)

- - - 200,000 - 200,000 순증

4. 사업목적

ㅇ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특별자금을 2조원 지원하고,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성장·혁신기업 투자자금 1천억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

2,000억원을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사항 없음

② 추진경위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18.8.22, 관계부처 합동)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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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저금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대출

- 중소기업은행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대출 지원

▪(지원대상) 신용등급 B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7년 이내)

으로서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지원규모) : 1.8조원(보증부대출)

ㅇ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 중소기업은행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대출 지원

▪(지원대상) 자영업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년

- 사업규모 : ’19년 2,000억원 출자

- 사업시행방법 : 출자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은행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신성장·혁신분야 영위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소기업은행 10.5*

* ’19년 재정(출자)자금 (2,000억원) / {소상공인대출공급 (20,000억원) + 혁신기업투자공급 1,000억원)}

7. 사업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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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자영업자

∙카드매출대금을 신용카드사에서 IBK 계좌로 입금 받는 자영업자
* 향후 추가 및 변경 가능

▪(지원규모) 2,000억원(보증부대출)

ㅇ 신성장·혁신기업 투자

- 중소기업은행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투자대상 선별

▪(투자대상) 신성장분야 및 8대 선도사업* 관련 창업·혁신기업 등에 투자 예정

*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팜·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투자규모) 3년간 총 1,000억원

① 기술혁신
스타트업 발굴(Seed)

⇒
②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③ 기업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 지원


